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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 해당사항이 없  경우 ‘  ■’ 표시하시  랍니다.

검토항목 검   토   여   부  (■ 표시)

시 민 참 여 

고 사 항

● 시 민 :    □ (     )  ■

● 이 해 당 사 자 :    □ ( )  ■ 

● 가 :    ■ ( 외 고   가 )  □

●   즈  만 :    □ ( )  ■ 

법 타 

고 사 항

● 법 규 :  통 □  환경 □  재해 □   

 타 ■ ( 외 고  등 리법규 )  □ 

● 타 사 항 : 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 인지 □ 보 □

 취약계  □ 인지 □ 장애인 □ 자인 □

  갈등 생 가능  □ 지 리 용 □   ■  

타 자 원 의 

활 용

● 중 앙 부 처 :     □ (   )  ■

● 민 간 단 체 :    □ ( )  ■

● 업 :    □ ( )  ■ 

 계    

단 체  의

● 계 :    ■ (     25개 자치구 )  □

● 민 간 단 체 :    ■ (  외 고 회 등 )   

● 시 산 하 :    □ ( )  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물 리 및 디자인고물 리 및 디자인

심의 원회 심의 결과보고심의 원회 심의 결과보고

 
 심 시 : 2013. 3. 11(월). 14:00～16:30

 심  : 미나룸 A( 문청사 1동 13층)

 참   : 9

   한문철 본 , 경호 공공 과 ,  간 문화 연

   균 울특별시 고협회 , 병욱 한 전 협회 ,

   정규상 협  수, 형 포  수, 경실 화여  수,

   조남주 한 산업 술  수

 심 안건 : 2건

  ○ 심 호 1 : 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고시안 (타사 고) 

  ○ 심 호 2 : 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고시안 ( 사 고) 

 심 결과 : ‘원안 가결’ 2건

  ○ 타사 고 고시안 ‘원안 가결’(심 호 1)

  ○ 사 고 고시안 ‘원안 가결’(심 호 2)



고물 리   심 원회 심  결조

심 2013. 3. 11(월). 14:00～16:30

심 상 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고시안

심 안건
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고시안 심

(타사 고)

심 호 1 심 결과 원안 가결

【 결 내용】

 ○  제4조제1항에  타사 고   또는 전  고물등  신규 치 시  

    수평거리 각 200m 상  지하는 것  치  견  종합적  검 해보

    타당  고, 주변  생활환경 침해 민원 생, 각종 규ㆍ제도  개정  

    등 전  가피  정 어 치  심 원회 심  거쳐 당해 치  할  

    역 안에  전하는 경우는 제 한다는 단  규정  적정하다고 단 고,

 ○ 아 다운 도시경 과 미 양  보존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    

    하여 타사 고   또는 전  고물등  신규 치에 한 사항   

    치 별 심  마 하여 치 청  가  제한할 수 도  하는

    규정  적정하다고 단  

 ○ 라  타사 고  「 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  

    고시안」  참  심 원 전원 찬  ‘원안 가결’ 함. 



고물 리  심 원회 심  결조

심 2013. 3. 11(월). 14:00～16:30

심 상 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고시안

심 안건
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고시안 심

( 사 고)

심 호 2 심 결과 원안 가결

【 결 내용】

 ○ 가 는 건물 폭  2  1 내, 는 3m 내에  치  심 원회 심   

    거쳐 치 청   정할 수 는 ‘건물상단 간 ’  보 적  시   

    규정 고,   

 ○ 아 다운 도시경 과 미 양  보존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    

    한 치 별 심  마 하여 사 고물등  수량ㆍ규격ㆍ 시   

    등  치 청  제한할 수 도  하는 규정  적정하다고 단

  
 ○ 라  사 고  「 울특별시 고물등  특정 역 지정  시제한   

    고시안」  참  심 원 전원 찬  ‘원안 가결’ 함. 

 1. 고물 리  심 원회 심 료 1 .

    2. 고물 리  심 원회 심  회  1 .

    3. 고시안 행정 고에 한 견 검 결과 1 .  끝.


